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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서울 校 에 한 檢 - 顧와

법과 학 김 철 수

I. 國 敎 改 의

國의 敎 은 에서 하 다. 校나 校

등에서 敎 이 해졌으나 科 는 京 校와 京

國 에 基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3年 課 이 이었고

敎 로 되었다. 에 京 는 京 校로 改 되었

다. 1946年에는 京 科와 京 校가 되어 서울 校

科 이 되었다. 그러나 敎 은 國의 을 받음이 없이 舊

의 敎 이 해졌다. 이러한 4年 敎 은 格을 하지 못

하 기 때문에 敎 의 空 를 가져왔고 에서 記工 하는 것을 考

의 로까지 하 다.1) 高 考 사법과에 格하는 은

적었고 間 300 가까운 로 나아가는 도 적었다. 또 의

敎 은 나 ∙檢 의 와 동떨어져 있어 考 格 에는 이

나 檢 에서 敎 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敎 도 ∙檢 ∙ 의

으로 옳게 될 수 없었다. 아세아 을 비롯한 國 機關의 도움으로

1) 상세한 것은 김철수, 『고시계』2003년 1월호.



國 敎 의 인 改 이 � 되었고2) 그 結果 서울 가 敎 을

맡고 이 敎 을 맡는 시스템이 構 되었다.

이것은 敎 과 敎 을 繫하여 貫된 敎 을 하여야 한다는 見에

따른 것이고 5∙16 敎 은 그 로 두고 敎 을 改 하려는 � 가 있

었다. 그 결과가 서울 校 의 이었다.

1. 서울 校 의

國敎 顧 은 서울 校 科 이 科와 科를 둔 것을 이

상히 생각하여 1959年에는 을 시켰다. 이것은 이었던

의 及을 위한 것이었으며 高級公 과 軍 校들의 敎 에 이 있

었다. 서울 校 敎 을 거쳐 서울 이 된 基 敎 는 國

인 Law School을 하여 을 하기로 과 하고

軍 와 하여 서울 校에 을 하게 되었다.

1962年 2 17 에 閣 455 로 機關인 서울 校 이

할 根據가 마련되었고, 1962年 4 2 高 考 科 14 格 42 의

으로서 開校하게 되었다. 에는 서울 이었던 基

가 兼 하 다. 1965年 8 에는 2 으로 金箕 이

으로 되었다. 1969年 3 에는 3 으로 珏 가

하 고 1970年 에는 4 으로 基 가 하 다. 나는 1967

年부터 1970年까지 3年間 3 을 모시고 敎 , 課 을 하 다.

1969年 의 은 珏 , 金 敎 課 , 觀

敎 , 서울 , 檢 檢 , 基 서울

, , 高 敎 , 다. 들의

은 1年은 에서 講 를 하 다. 科 은 16 이며 科 은 8

이었다. 敎科課 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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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법과 학의 소개는 김철수, 미국의 법학교육 (1)~(6), 『고시계』130~136호 참조.



은 , 檢 , 에 하여 하 는데 의 은

다음과 같다.

1. 5학점

2. 3학점

3. 檢 3학점

4.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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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敎 科

敎∙ 國經 1

〃 ∙ 1

〃 1

〃 敎 講 0

∙ 5

〃 4

〃 公 3

〃 國 究( ∙ ∙ 중 2) 4

〃 經 究 1

∙ 强 1

〃 記 1

〃 1

〃 1

〃 工 權 1

〃 據 1

〃 1

〃 究 1

〃 究 1

〃 國 究 1

〃 講 (1) 2

〃 講 (2) 2



이 年 하고 새 이 오게 되어 1971年

에 을 두기로 하여 서울 校 은 에 들

을 繼하 다. 이것이 基 , 敎 課 때 일이다. 이들 國

들은 繼 敎 機關으로서 의 를 企 하 으나 이었다.

는 10年間 되었다. 이 校되고 에

을 두게 된 것은 들이 國 Law School의 을

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의 官 등 家들은 에서

의 이나 講 에 感을 나타내었고 官의 國 조차 禁하는

다. 더군다나 에서 國 나 를 究하여

를 하는 敎 등을 싫어했다. 또 의 講 와

이나 檢 이나 이 界의 여건 와 로 잘 되지

않았던 것도 한 다. 들은 己들이 官 를 敎

하겠다고 하여 를 하여 敎 을 固 하려고

하 다. 들의 분방한 氣 에 해서도 다갈시하고 過去 케케

묵은 를 묵수하고 權 를 하려고만 하여

를 하고 로 바꾼 것이다. 

물론 內 으로도 는 있었다. 이 서울 校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科 의 을 얻지 못했던 것도 이었다. 

이 서울 校밖에 없었는데 수많은 이 생긴 것을 볼 때

界가 좀 더 結하여 을 살렸다면 지금쯤 많은 이 생겼을

것이고 敎 도 40年 하 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內 로 敎 를 두지 않고 兼 敎 와 講 만으로 된 것도

다. 서울 校의 은 하 기에 에 敎 T.O.를 줄 생각

도 하지 않았고 과 에 해당하는 敎 課 , 課 도 兼 이었다.

들은 過去 같으면 官 로서 勤 하며 公 給을 받았을텐데 給

을 받지 못하여 이었고, 强 寄 이며 苦된 敎 課 에 하려

고 하지 않았다. 는 에게는 을 주지 않았고 校에

서도 �을 많이 줄 수 없어 給도 極 하 기에 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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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 있었다.

그러나 國 의 도움으로 많은 國敎 를 하여 講 를 함으로써

들의 界 感覺을 일깨워준 것과 그것이 契機가 되어 많은 들이 國 등

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歸國하여 , 檢 , 界뿐만 아니라 官

界, 界에까지 하여 ∙ 決 을 할 수 있었다.3)

또 敎 이 敎 의 한 모델이 되기도 하 다. 그동안

들이 敎 를 지냈고 을 맡기도 하 다. 이 점에

서 敎 은 功한 것이었고 결코 家들의 처럼 한 것이

아니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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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 학원에서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한국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학생들이 comment하

여 출판한 것은 판례연구의 초석이 된 것이다.

4) 서울 학교 사법 학원이 실패했다는 주장에 한 법학교수회의 반론

지난 1961년에 도입된 사법 학원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법 학원에도 공과가 있었다.

(1) 공

1) 사법시험합격생에게 다양한 교과목과 외국의 법률제도를 강의함으로써 다양한 세계관

에 입각한 법조인을 양성하 다.

2) 사법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외국 학에 유학하여 외국의 법조자격을 얻고 또

박사학위를 얻은 국제전문변호사를 많이 양성하 다. 그 결과 법학교수 양성에도 기여하

다.

(2) 과

1) 법조실무교육이 부실하 다고 하나 검찰실무는 잘 되었고 법원실무수습과 변호사실무

수습은 법원과 변호사회가 맡아서 했는데 그 때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법

연수원에서도 잘 되지 않고 있다.

2) 서울 학교의 재정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지 못하 고 전임교수 확보

가 어려웠으나 유능한 졸업생을 외국에 유학시켜 교수요원을 양성하 다. 그들이 사법

학원이 없어져 교수가 되지 못하고 지금은 국회의원, 국제법률회사의 표 등으로 활약하

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과거 사법 학원이 실패하 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정부의 지원 여하

에 따라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립 학과 사립 학의 재정상태도 그동

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전임교수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敎 改 을 위한

1960年 서울 校 科 의 은 160 으로 줄었고 敎 은

敎 敎 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敎 은 이 하 다.

이에 敎 과 敎 을 結시키기 위한 가 여러 차례 행하여졌다. 특

히 格을 敎 에게 하는 가 많이 � 되었다.

格이 와 關하게 에게도 한 結果 敎

은 하 고 考 館만이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을 없애기 위하여 을 두었을 때에는 科 3年 課 을

한 에게만 格을 주었다. 또 科 의 多 가

에 格하여야 한다는 으로 格 의 을 위하여 努 하

다. 그 結果 格 의 가 되어 까지 繼 되고 있다.

나는 1971年 敎 課 을 그만둔 뒤 1975年 科 敎

로 하게 되었다. 이 期에 나는 서울 校 科 에서 敎 님들

과 함께 敎 의 改 을 위하여 많은 努 을 傾 하 다.5)

첫째로는 科와 科를 하는 努 이 행해졌다. 이것은 1975年 冠

캠퍼스로 하면서 科를 科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課 에서

科 에 經 科, 公 科 등을 하여야 한다는 도 하여 한

때 公 科와 科로 된 적도 있었다. 그것이 로 되어

까지 되고 있다. 多 科로 하려 한 는 科 科 으로는

, 敎 , 등에 많은 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

1952年의 150 에서 1953年 에 300 으로의 이 행해졌으나, 5 16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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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만 해도 Law School 인가를 위하여 100~200명 정원의 학들의 교수 수가 30~40명

이 되고 있다. 법조실무에 종사했던 교수들의 수도 약 5분의 1이 되고 있다.

5) 김철수,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 학신문』995호, 1975. 특히 나의 지도하에 具 조교

와 조교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 다. 상세한 것은 金 , 具 , , 

敎 의 改 , 『 敎 과 改 』, 3~43면 참조.



로 160 으로 減 되었고 公 科, 科 科 에는 300 이 되었

다. 그러나 1990年 에 와서 의 旗 아래 이 200

로 줄어 이 에 格하더라도 의 格 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되게 되었다. 

둘째로는, 을 하는 것이 � 되었다. 1950年 에는 4年間

180 을 하는 었는데 점점 이 줄어들게 되어 140 으로

줄게 되고 2年間의 敎 敎 때문에 敎 의 期間이 2年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5年 , 6年 등이 敎 에 되어 많은 이 행해

졌다. 에 나는 4年, 2年의 貫敎 을 하도록 6年 를 하

다. 그 는 5年 로는 를 밖에 줄 수 없으며 3年 敎 으로는

多 한 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年 로 하되 에는

를 주고 에게만 格을 한다는 이

었다.6) 그러나 이 은 敎 에서의 끝에 5年 이나 6年 이 모두

되지 못하 다. 가 된 것은 敎 을 한다고 하여

이 다시 을 치러야 된다면 敎 期間 을 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校敎 을 하나도 받지 않고도 格

이 되는데 敎 期間을 하면 만 많이 들고 이 없다는 다. 

셋째로는 敎 의 다. 처음 은 40 에서 하

는데 의 으로 300 , 400 , 800 , 1,000 으로 늘어나자

에서 ∙檢 로 곧 官되는 사람은 200~30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들이 를 달라

는 求가 많았다. 나는 改 의 으로서 이들의

에는 하나 으로 敎 의 可가 된다는 것을 하 다.

國 등의 境 에는 敎 들을 敎 가 정한 敎 格 를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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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철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방안 (1)~(6), 『법률신문』1201~1206호, 1977.

4. 5; 김철수,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1)~(5), 『법률신문』1257~1261호; 김철수, 법학교육

과 법률구조, 『법정논총』(국민 ), 1981.



으나 에는 그런 基 에 하는 敎 가 드물고 또 敎科內 도

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과 繫하여 과 서

울 를 에 하게 하여 課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러나 이 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들의 도 컸었다. 過去

에서는 � 을 쓴 들은 를 받았고 繼 하여

를 받아 敎 로 되는 機 를 가졌는데 敎 으로는 敎 나

로의 이 되게 되었다. 또 로 이 해야 할 에

서 을 위한 起 敎 에 한 도 많았기 때문에 敎 에도

가 많았고 점차 이 도 많이 改 되었다.

3. 敎 改 을 위한 Law School 의

敎 期間을 하여야 하며 의 敎 과 結하는 가

많이 � 되었다. 이에 관하여 나는 한 改 을 하 다.7) 내가 서울

校 究 이 된 뒤 1988年에는『 敎 과 改 』이라는 �

을 하여 敎 과 敎 에 관한 을 하려고 하 다.8) 이것

을 契機로 科 에서는 敎 에 관한 檢 가 행하여졌고, 1994年에는

敎 세미나에서「 과 敎 」이라는 � 을 하기도 하 다.9)

1990年 들어 國 敎 의 을 맡게 되어 國 敎 를 하여

敎 과 改 을 위해 努 하 다. 특히 敎 의 改 과 敎 의

改 을 위하여 Law School 를 하도록 하 으며 格 의

을 求하 다.10), 11) 國 敎 도 敎 改 과 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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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철수, 한국법학교육 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법학논총』(한양 ), 창간호, 1981, 165-

256면.

8) 김철수 편, 『법학교육과 사법제도개혁』,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1988.

9) 김철수, 법조양성과 법학교육, 『서울 학교 법학』, 1994. 5.

10) 김철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서울 학교출판부, 1995.

11) 김철수, 한국법학교육은 위기인가, 『사법행정』18권 6호, 1977. 6; 김철수, 법조인구의



을 위하여 한 을 벌 다.12)

II. Law School 의 開過

1. 의 敎 改

1994年에는 에서 改 에 할 氣 이 있자 界와 界,

NGO에서 적인 Lobby 을 하게 되었다. 1994年 5 에는 國 을 위한

改 가 結 되어“國 權 를 위한 ∙

∙ 의 改 에 관한 ”을 國 에 하 다. 이 에는 2,130 이

하 다.

1994年 1 에는 경실련에서“ 을 위한 改 의 길”이란 가 열렸

다. 國 敎 도 1992年에 이미 口의 加를 求했으며

敎 을 받은 사람의 多 가 에 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求하 다.

1995年에는 敎 가 세미나를 열고 敎 과 改 에 관한 建 을

하 다. 그 內 은 ① 敎 은 4年 科 위에 3年 을

두는 것을 으로 한다. 4年 科 은 하되 을 한

의 科 은 한다. ② 은 國 로스쿨의 件 이 아

닌 國 이 되어야 한다. ③ 은 格한 基 을 갖춘

에만 을 可한다. ④ 의 은 서울에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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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와 법조교육개선, 『판례월보』130호, 1981. 7; 김철수, 법학교육과 사법개혁의 기본

문제, 『고시계』455호, 1995. 1; 김철수,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법학교육의 정상화, 『고시

저널』, 1995. 4.

12) 상세한 것은 한국법학교수회 편,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1994, 길안사; 한국법학

교수회, 『법학교육 및 사법개혁자료집』, 1995. 5. 26;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육 백

주년, 『법학교육개혁자료집』, 1995. 2. 24 참조.



에 1,000 이 되어야 한다. ⑤ 의 格은 4年

로 하며, 國 共 假 格 에 格한 로 한다. ⑥

格 의 格 는 1996年 1,500 , 1997年 2,000 , 1998

年 2,500 으로 한다. 1999年 에는 의 에 따라 을 한다.

⑦ 格 格 를 各 에서 3年間 敎 시킨 다음

을 치르게 한다. ⑧ 의 格 은 80~90%로 한다는 것이

었다.

이에 하여 界에서는 ① 界인 우리나라에서는 國 로스쿨이 맞

지 않는다. ② 改 은 없다. ③ 口는 GNP에 해야 한다. ④

을 하면 는 도 많다. ⑤ 의 은 서비

스의 을 시킨다. ⑥ 의 은 件 브로커만을 한다. ⑦

科 을 하기 위한 ∙ 이 하다. ⑧ 改

은 機 의 을 하고 을 하는 것이다. ⑨ 서울 校

이 했다. ⑩ 의 는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 하

다. 이들은 5 을 하면서 敎 들을 하기도 하 다. 

1995年 4 에는 이“21 紀를 위한 ”이라는 세미나를

열어 으로 에 한 期 改 에 하는 을 하

다.13) 에는 改 가 있어 間 들이 繼

의 改 과 의 改 을 하 으나 의 權

에 의하여 拒 되기 일쑤 다. 에서는 을 두면서

에게 를 해 줄 것을 하 으나 敎 에서는

敎 가 敎 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難 을

하 다.

그러나 은 界 의 에 따라“ 서비스 및 敎 의

界 ”에 하 다. 그 內 은“ 界 에 되고 있는 多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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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행정처, 21세기를 위한 법조인력양성방안, 1995. 4; 법원, 법조개혁건의안, 1995.

반 논의는 한국법학교수회, 사법개혁에 관한 법조계의 비판에 한 검토, 1995.



인 서비스 에 하고 및 서비스 開 등

境 에 하여 敎 와 를 改 한다”는 것이었

다. 敎 改 의 基 은 ① 보다는 敎 의 을 높이면서, 

敎 의 ∙ 를 하기 위하여 基 敎 및 敎 을

强 해 나가는 것, ② 多 한 景을 갖춘 사람이 이 되는 機 를

히 供함, ③ 이를 위해 새로운 를 마련하고 1997年부터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의 改 으로는“ 敎 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에 의한 敎 에게만 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改 의 은 ① 科 과 ② 科 을

에서 檢 하여 7 까지 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構 된

는 ① 敎 機關 可機關, ② 可 件, ③ 敎 , ④

, ⑤ 管 등에 관해서 하기로 하 다. 그러나 改 은 과

의 로 되고 말았다.

考로 國 敎 의 Law School( ) 의 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 國 敎 의 >

① 법학교육과 법조교육의 원칙

(1. 2. 생략)

3. 법학교육은 4년제 법과 학 위에 3년제 사법 학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년제 법과 학은 존치하되 사법 학원을 부설한 학의 법과 학은 폐지한다.

4. 사법 학원은 미국식 로스쿨의 무조건적 모방이 아닌 한국적 사법 학원이 되어

야 한다.

5. 사법 학원은 엄격한 기준을 갖춘 학원중심 학에만 설립을 인가한다.

6. 사법 학원의 입학정원은 서울에 2,000명, 지방에 1,000명이 되어야 한다.

② 법조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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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법 학원의 입학자격은 4년제 학졸업자로 하며 전국적 공통시험(현재의 사법

시험의 개선으로 미국의 LSAT, 독일의 사법 제1차 시험을 참작한), 가칭 사법 학

원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8. 사법 학원입학자격시험의 실시는 총무처와 교육부가 관장한다.

9. 사법 학원입학자격시험의 합격자수는 1996년 1,500명, 1997년 2,000명, 1998년

2,500명으로 한다. 1999년 이후는 사법 학원의 수에 따라 정원을 정한다.

10. 사법 학원입학자격시험 합격자를 각 사법 학원에서 3년간 교육시킨 다음 변호

사시험을 치르게 한다.

11. 변호사시험은 법원∙법무부∙교육부∙ 한변협에서 공동관리한다. 변호사시

험의 합격률은 80~90%로 한다.

③ 법조교육기관

12. 사법 학원 교수의 1/3 이상은 법조자격자여야 하며 판사∙검사의 겸직이 허용

되어야 한다.

13. 사법 학원의 수업료는 일반 학원의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행시간표

14. 1998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은 폐지한다. 1995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을 2년

동안 연수시킨 뒤에는 사법연수원을 법관연수원으로 바꾼다.

15. 1995년 12월에는 사법 학원입학자격시험을 실시하여 1996년 2월에 사법 학원

학생을 선발한다.

16. 1996년 사법 학원 신입생의 입학에 맞추어 교수의 수를 폭 증원하여야 한다.

國 敎 은 로서는 의 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으로 많은

, , 檢 들의 로 되었다. 은 界 의

에 따라 格 의 인 에만 하고 敎 改 이나 다른

改 은 시키고 말았다. 의 期 期와 IMF 등의 이유로

改 과 敎 改 이 된 것이 아쉽다.

2. 國 의 에 있어서의 敎 改

1998年 國 의 가 하자 敎 에 機關인 敎 共

가 構 되고 그 인 敎 究 가 究 끝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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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 5 에는「 敎 의 基 - 敎 의 」이라는

間 告 를 하 다. 이 內 은 그 뒤 으로 된 것이었다. 敎

는 校의 科 競 때문에, 의 過 競 과 학원과외를 막기

위하여 몇 개의 科 을 없애는 것을 로 한 것이었다. 이 에 따르면

의 科 와 새로운 敎 를 하는 것이다. 旣

의 로는 4年 와 科로 하며 4年

에게 1 格을 하고 그 뒤에 이 , 

課 을 로 두도록 하 다. 이 課 은 주로 敎 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하여 새로운 를 두고 3年 에

는 (J.D) 를 주고 그 위에 課 (Ph.D.)을 두도록 하 다.

또 은 課 을 두어 J.D.와 Ph.D.를 함께 할 수도 있게 하

다.

새로이 하기로 한 은 敎 이라고 불려졌는데 多 한

攻의 課 을 으로 레벨에서 을 하는 것을

으로 하 다. 을 두는 은 旣 의 課 은 하는 것을

으로 하고 의 은 6 期(3年)로 하고 96 하

여야 할 수 있게 하 다. 에게는 (J.D.)를 하고

1 을 해 주기로 하 다. 그러나 2 에서는 과 같은

格으로 競 하게 되며 출원횟수는 줄이도록 하 다. 의 內 은

의 敎 內 과 繫를 가지도록 改 하기로 하 다.

敎 究 을 해 보면 [ 2]와 같다.  

그러나 이 은 나 , 와의 없이 敎 만 하

여 를 하려고 한 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와 같은

1 과 2 을 시키는 경우 1 를 받기 위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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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시 나에게도 참여교섭이 있었으나 법조의 참여 없는 법학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양건 교수 등 國 敎 에 찬성한 학자들은 참여를 거

부하고 최 권 교수 등이 주동적으로 활동하 다. 상세한 것은 최 권, 『법학방법론』,

2003 참조.



年의 가 많을 것인지도 되었고 敎 의 改 �

없이 敎 의 改 만 究한 데 이 있었다. 敎 는 이 에 따라

科 에 한 價를 하고 可를 하려고 하 으나 旣 의

를 하는 敎 와 局에 의하여 거의 되고 말았다. 이

는 와 함께 의 와 를 없애서

의 過 을 막겠다는 에서 나온 것으로 그 機가 하지 못했다.

3. 의 改 �

21 紀에 들어와서 改 � 가 다시 해졌다. NGO들은 다시 改

을 求하기 하 다. 은 敎 의 改 을 求하면서 旣

의 는 敎 敎 機關으로 두고, 課 을 나온 의 들이

課 으로 2年 내지 3年 동안 敎 을 으로 하도록 勸告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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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의 법학교육 법학교육의 개선안

법학교육 법률가 자격 부여 법학교육 법률가 자격 부여안

고등학교교육(3년) 사법시험 1차시험 고등학교교육(3년)

↓ ↓ ↓

학부법학교육(4년) 사법시험 2차시험 학부교육(4년) 법학전공 → 사법시험 1차시험

법학사 ↓ ↓
법학사

↓

↓ 사법시험 3차시험 일반 학원 복합학 법과 사법시험 2차시험

일반 학원 ↓ 법학박사(Ph.D) 위과정 학원(3년) ↓

법학박사(Ph.D) 사법연수원(2년) (J.D.+      법무박사 실무연수

↓ ↓ ↓ Ph.D.)       (J.D.)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요원 법률가 자격 ↓

박사과정

법학박사(Ph.D.) ↓

↓

|→ 법학교수요원 법률가 자격

↓
→



다. “ 科 을 통해 인 이 하고 校의 科

를 통해 을 아는 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科 의 을 求하면서 이를 통한

들의 을 期 하고 있다.15)

開 과 함께 질 좋은 를 하여야겠다는 經 들의

求로 에서도 敎 의 改 과 改 이 되게 되었다. 우리보다 늦

게 시작한 의 改 의 요체는 科 로의 이

다. 이 科 構 은 우리나라의 � 를 벤치마킹한 感이 있다.16)

에서는 와 敎 , , 科 등이 共히 敎 을 改

하여야 한다는데 共感하여 2002年에는 改 이 되었고

2003年에는 을 過하여 2004年부터 科 이 되게 되었다. 각

은 2004年 봄부터 科 을 開校하 으며, 2006年 첫 을 하

게 되었다.17) 旣 는 그 로 둔 채로 科 을 두고 科

에 하여 管으로 을 하며 도 그 로 한

다는 점에서 國 로스쿨과는 다르고 우리나라의 1999年 敎 究

과 거의 같다고 하겠다.

이에 戟되어서인지 國에서도 새로이 敎 改 이 �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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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률소비자연맹, 사법자치와 사법정의구현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참고.

16) 양건(미야자와 세쓰오 ), 한국에 있어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개혁, 『법률문화』,

1996년 1월호;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 중간보고서「법학교육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학사후법학교육의 도입」(미야자와 세쓰오 감역, 이동훈 ), 『고베법학잡지』제49권 2호;

이동희, 오쓰카 히로시 역, 한국에 있어서의 법과 학원구상, 『월간사법개혁』1999년 12

월호 59~62면.

17) 상세한 것은 법률시보 刊, 사법개혁 I, 법조양성 - 로스쿨구상, 일본평론사 2000; 『월

간사법개혁』1999. 12, 2000. 1, 기타호; 고상왕, 일본의 법학교육, 『세계화시 의 법, 법

률학』(한국법학교수회 편), 69~98면 등; 김창록, 일본법과 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전문 학원, 어디까지 왔나?, 부산 학교 법과 학, 2003; Malcom Smith, Foreign

Law Education in Japanes Law Schools, 均館 校, 界 의 敎 ,

2006, 33~53면.



은「 을 위한 課 」라는 2003年 1 에서“

가 間 30,000 에 달하여 이 考 되고 각

의 한 들이 에 되고 있으며 의 도 갈수록 高

되고 있는 이어서 國家 으로 � 가 刻하다는 이 있음, 위와

같은 의 여러 을 決하기 위하여 은

(로스쿨)에 하여도 인 로 檢 함은 물론, 國

를 비롯한 그 밖의 에 관하여 인 究∙檢 를 할

”이라고 하 다.18)

그 뒤 은 에 改 를 하여 그 件의 하나로“

및 改 ”을 하 다.19) 그 內 은 ①“ 에 의한 에서

敎 에 의한 ”으로 의 基 틀을 更함, ② 多 한 攻의

를 으로 에서 敎 을 , ③

의 敎 을 하게 할 경우 하게 格을 할 수 있도록

를 改 함으로써, 敎 과 사이에 한 繫를 構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을 하여 그 의 多 를

에 格하는 것으로 하 다. 그 具 內 은 ① 可 , ② 格한

可基 및 , ③ 의 등이었다. 格은

으로 하고 期는 으로 6 期(3年) 으로 하고 格한

價를 하며 에게만 格을 하고 횟수도

하되 의 80% 이 格할 수 있도록 하 다.20)

이 에 하여 改 는 2004年 9 20 에 을 하 다. 

는 의 에 하여 로스쿨 의 을 期하고 間

를 改 해 나가자고 하 다. 그 으로서 또는 多 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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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원보도자료, 사법행정을 위한 향후추진과제, 2003. 1.

19) 법조인양성 및 선발,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2004. 1. 15;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양성 및 선발공청회, 2004. 4. 26.

20) 법원,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개선안, 2004. 9. 6.

공청회의 개요에 관해서는 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j50html 참고.



科 에서 을 한 에게 格 格을 하되

횟수를 하기로 한다. 을 格 으로 하는 것을 檢

하고 1 에서는 多 한 科 을 科 으로 하며, 2 은 케이스

를 하여 을 테스트하도록 하 다. 의 를 하되

을 , 光 , 邱, 등 高 管 에 하기로 하 다.21)

國 의 박주범 은“國 ” 을 하 다. 그 骨

는 을 國 으로 改 하고 을 高하며 國庫 을

輕減한다는 것으로, 科 으로 繫하여 究機能도

하자는 것이었다. 의 攻課 敎 을 히 마친 자를 으로 國

을 하여 을 하게 할 경우 하게

格을 할 수 있도록 ∙ 를 改 함으로써, 旣

의 과 을 하고 敎 의 를 함과 에

과의 한 繫를 構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旣 의 을

國 으로 改 하되 을 으로 체하며

는 로 固 하려는 것이 아닌가 되었다.

國 은 원래 와 檢 에서 했던 것인데 改

20 에서는 가 이 은 의 된 이 아니었다고 하

며 의 에 하고 있다. 에도 의

에 하는 見 가 있었고, 로스쿨이 처럼 되는데

한 가 많았다.22) 이 밖에도 多 한 見이 되었다. 으로 敎

들은 을 2,500 로 늘여야 하며 의

는 階 으로 하자고 하 다. 이에 하여 들은

을 1,200 로 할 것을 固 하 다. 는 측 이 한

바 있는 國 은 의 公 은 아니었다고 하고

명예교수 활동 _ 논설 61

21) 상세한 것은 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에 한 의견, 2004. 9. 20. 참고.

22) 문재완, 로스쿨 도입과 법과 학개혁의 동시추진필요성, 사법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자

료, 2004. 9. 6.



內 結果 基 으로 과 見을 같이 한다고 하 다. 그 밖에

간에 을 으로 한 結果 2004年 10 4 에 結 을 내기로 했

다.23)

2004年 10 4 改 는 決로써 로스쿨 을 決 하 다. 로

스쿨 은 3분의 2 의 多 로 決되었고, 로스쿨 과 關

해서는 格 를 基 으로 로스쿨 을 정한다는 多 見과 함께

給 을 考 , 으로 한다는 인 見이

되었다.24) 敎 이 1:15냐 1:12냐를 놓고, 그리고 敎

은 20 이냐, 25 이냐를 놓고 多 ∙ 見이 엇갈렸으며 家(

格 )敎 의 도 敎 과 , 檢 , 關機關 經

의 에 해 見이 나뉘었다. 로스쿨 1個校 당 , 로스쿨의

등에도 한 關係가 되었으나, 추후 敎 , , 

關係 를 으로 꾸려질 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多 見은

에 해 格 1 을 考 할 때 1,200 가 바람직

하다는 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敎 이나 敎

을 考 하면 로스쿨 1個校 당 은 150 안팎이 하고 어떤 境

라도 200 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로스쿨 는 많을 경우 10 個 에

이르고 를 考 , 5個 高 管 마다 1個 의 로스쿨이

된다고 假 하면 서울 에는 5個 안팎의 로스쿨이 될 것으로

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로스쿨 , 基 등도 추후 � 過 에서 되

거나 內 이 更될 도 남아 있었다.

이 改 은 에게 建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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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법개혁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요.

24) 법원 홈페이지의 제21차 회의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4. 改

에서는 2005年 改 를 構 하여 이 을 하기로 하

다. 敎 ∙ ∙ 이 을 한 뒤 을 만들어 國

에 하고 國 에서 決하도록 하 다. 로스쿨 뒤의 ∙

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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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改 >

로스쿨 도입 뒤 법조인 선발∙양성 절차

로스쿨 설치 학

법학 비전공자(4년)

(법학부 폐지)

<기존 사법시험제도>

[자격시험성적 등으로 법원∙법무부 자체 선발] [직역별 자체 연수]

�현재~2010년-정상 선발

(1,000명)

�2011~2012년- 폭 축소

(200~500명)

�2013년-완전 폐지

로스쿨이 없는 학

법학 전공∙비전공자

(법학부 유지)

로스쿨 입학시험

↓

로스쿨 이수(3년)

↓

변호사자격시험(80% 수준 합격)

↓

변호사

↓ ↓ ↓

↓

법관 검사 변호사



위와 같은 改 의 로스쿨 에 해서 界에서는 으로

하고 있다. 1994年 로스쿨 이 � 된 때 , , 의

에 부딪혀 된 이 의 로 의

를 무릅쓰고 改 를 過하 기 때문에 改 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들은 하고 있다. 그러나 界에서도 의 科 의

와 過 에 해서는 를 하고 있다.

각 科 에서도 로스쿨 이 期 可能한 은 으로 하는 반

면 로스쿨 이 한 에서는 하고 있고, 로스쿨 可能 의

界 에 있는 에서는 로스쿨 을 위한 競 에 한 것 같다. 각

이 建 과 , 館을 하 고 敎 들을 擧

하 다.

는 로스쿨의 을 1,200 로 줄이고 格 있는 敎

을 多 하는 에서 極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로스쿨

의 이 늘어날까봐 極 으로 하고 있다.

인 이 改 의 으로 를 없애고

를 한 후 을 치르게 하는 것에 인 것 같다.

5. 의 에 한 檢

(1) 敎 의 : 科 이냐 國 로스쿨이냐

의 敎 은 敎 에 치우치고 있으며 들 또한

科 의 講에만 하고 高 年이 되면 考 에서 技 을 익혀 온

때문에 敎 의 改 은 急한 課 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63年에

서 10年間 國 로스쿨의 國 이라 할 가 했지만 만

하더라도 에 한 이 하여 功할 수 없었다. 

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이 에 할 수 있었고 그

들만이 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로서 이 된 은 敎 들의 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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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고, 또 한 때문이기도 하 으나 큰 은 에

서 이 을 하는데 하여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바뀌자 를 한 것은 過去의 敎 에 한

와 을 위한 한 이기도 하 다. 그 뒤 는

에 의한 敎 이었기 때문에 過去의 를 記하는데 하 으며

∙檢 에 하 다.25) 이러한 에 한 으로 1994年

界 와 敎 에 의하여 로스쿨( ) 이 되었

다. 過去 과 界가 決 하여 로스쿨 의 이 權交 로

된 것은 앞에서 본 바 다. 

그 뒤 科의 過 을 막기 위하여 1998年에 생긴 새 敎 共

의 은 界와의 없이 敎 으로 敎 의

을 늘리려 한 것으로 에 하여 1 을

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 은 잘 나가던 科 의 를 없애려는 것이

이었으므로 서울 校를 비롯한 한 의 에 부딪혀 되었다.

2004年 改 가 를 하고, 로스쿨을 하며 로스

쿨 에게만 格 格을 주게 한 것은 1995年 의 界

와 敎 을 한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敎 들은 敎 의 內 를 위하여 敎 期間의 을

해 왔는데 1999年 5 敎 들은 5∙6年 科 과 을

했는데 이 은 科 이나 에게만 格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은 敎 과 格을 結시킨 점은

좋으나 에 의한 과는 距 가 있었다.

와 등은 旣 의 틀을 하면서 을 國

으로 하고 의 을 公 이 아닌 으로 하려고 하

다. 이것은 이 旣 權을 하면서 2年間 이 敎 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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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법연수원제도에 한 비판으로 임지봉 전문위원 의견, 전게 법조인양성 및 선발, 2004.

1. 5, 6면 참고.



1年間 를 하도록 하 다. 이것은 旣 의 敎 의

은 考 하지 않고 敎 만 强 한 것이어서 가 있었고 界의

로 되었다.

2004年 이 改 의 으로서 科 를 하자 우리나라

에서도 을 할 것이냐, 國 을 할 것이냐 � 이 되었다.26)

이나 國 이나 다 같이 敎 과 敎 을 하여 에

게만 格 格을 주고 있는 것은 같다. 다만 國 은 가

없는 신 은 를 하고 있는 점이 가 난다. 은

의 경우 2年 만에 科 을 할 수 있게 한 점이 國 과 다르다.

國 은 敎 을 받지 않은 에게 3年間 敎 을 시키고 있

으며 에서는 旣 의 期間은 2年으로 하고 의

期間은 3年으로 하 다.

敎 들도 敎 의 을 하는데 하여는 하고 있는 것 같다.

5年 나 6年 이 인데 4年 에 2年 을 더 하

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 저널)에 의하면 300 118 의

46.4%가 4年 에 2年 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旣

와 敎 을 하여 에서 管 하는 것이며 의 科

과 비슷하다.

이에 하여 을 둔 에서는 를 하려는 것은 國 로스

쿨 이다. 

사실 敎 의 을 하여 決能 을 갖춘 을 하

기 위해서는 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旣 와 를

한 講 에서 講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格 는 旣 이

을 차지할 可能 이 많다. 그래서 를 완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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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본식 법학교육개혁에 해서는 김창록, 일본법과 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전

문 학원 어디까지 왔나, 부산 학교, 93면 이하; 법학교실별책, 『법과 학원 ハンドブ

ク』, 2004 등 참고.



만 두자는 見도 많다.

(2) � 內

에 하여도 이 있다. 國 科 는

2004年 9 14 로스쿨 에 하는 을 하 다. 아마 그 는

減 과 可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로스쿨 은 ① 己 에

지나치게 치우친 점, ② 敎 에 , ③ 등의

를 들고 있다. 다른 들의 는 ① 公 의 期 로 인한 지나친

, ② 敎 機能에 한 , ③ 考 � 신에

� , ④ 많은 格 를 함으로써 의 를 가져온다고 하며,

⑤ 의 過 供給으로 인한 攪 등을 들고 있다.

로스쿨 들은 ① ∙ ∙ 工界 들에게도 格을

함으로써 多 한 攻의 를 할 수 있다. ② 考 � 들이 일찍 念할

수 있게 하여 � 를 막을 수 있다. ③ 課 에서 를

할 수 있으며, ④ 多 한 을 할 수 있도록 敎 을 多

할 수 있다는 등의 를 들고 있다.

는 의 格을 하는 것은 權과

의 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格 의 에

되는 이고 이러한 基 權도 公共 를 위하여 로써 할 수 있기 때

문에 로써 格을 하는 것은 이다. 考 �

신에 � 이 생겨 改 의 果가 없다고 하나, 보다 젊은 나이

에 다른 을 할 수 있는 機 를 할 수 있다. 또 의 �

으로 格 를 하여 의 를 가져온다고 하나 이는 의

이나 格 의 만 하면 된다. 의 過 供給을 할

것은 아니고 의 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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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와 에관한

1. 內

는 改 의 建 를 받아들여 Law School 를 하기

로 하여 와 에관한 을 2005年 10 27 國 에

하 다.

이 은 47 와 으로 되어 있다. 의 와 內 과

檢 見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

< 에 관한 의 內 과 檢 見> 

1. 제안이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

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

학전문 학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 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27)

2.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인가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

10조)

(1)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학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학이 법학전문 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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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회교육위원회계류안건.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

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수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두

도록 함.

(3)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인가과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가과정에서 시설∙교원 등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목표∙교육과정 등 질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법학교육

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 됨.

나.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기준(안 제16조 및 제17조)

(1)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법학전문

학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 학원

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 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

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체 교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함.

(3)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폭 넓은 선택과목∙세미

나∙토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충실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이 가능하

게 되며, 장학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법학전문 학

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될 것으로 기 됨.

다. 법학전문 학원에 한 사후평가(안 제27 내지 제29조)

(1) 법학전문 학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

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사후평가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일반 시민 등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 학원의 교

육∙조직 및 시설 등에 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

(3) 법학전문 학원에 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유지∙발전시

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법학전문 학원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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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가. 법학전문 학원의 입학정원: 안 제7조

안 제7조(법학전문 학원의 입학정원)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

처장, 법무부장관, 한변호사협회의 장,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 총 입

학정원을 정하며, 법학전문 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여건

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은 인가주의와 결부되어, 일정 수의 학 외에는 더 이상

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바, 인가 거부된 학의 평등권 및 자율성 침

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총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법학교육 최종수요자인 시민, 법학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반 기회가 미약하고, 정부정책결정이 이익단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의학분야 정원결정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사

단체 등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총 입학정원을 한변호사협회의 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안 제11조

안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의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10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판사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

호사 2인,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폐지 및 변경 인가를 심의하는 중요기

구로서 법률서비스의 직접수요자인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교원 등: 안 제16조

안 제16조(교원 등) 제4항에서 법학전문 학원은 교원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무경력교원은 겸임교원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제정안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운 및 교육목

적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 학원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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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교원 비율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려는 입법취지이나, 안 제26

조(학생구성의 다양성)에서 법학전문 학원의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을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입학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전공

자를 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법학전문 학원의 도입취지에서 살펴볼

때, 국제변호사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공익단체 등에서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도 교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라.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 안 제28조 및 안 제29조

안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

(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29조(평가위원회

의 구성)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

은 자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인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 중 한변호사협회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

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은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

및 인가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법학전문 학원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

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를 한변호사협회 소속

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마. 제재조치의 건의: 안 제36조

안 제36조(제재조치의 건의)에 의하면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 학원에 한 평가

결과 법학전문 학원의 시설, 수업 및 학사 등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법학전문 학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정원감축∙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

소 등의 제제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는 개의 경우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하여 행하는

것인 바, 법령위반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건의하는 것은 피 평가법학 원들이 재량권 행사의 방향이나 결과에 하여

예측하기 곤란하게 하고,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또한, 교육이념의 달성도에 한 평가기준 등이 객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평가

및 제재 건의조치의 신뢰성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명예교수 활동 _ 논설 71



할 것으로 보임.

바. 인가취소: 안 제41조

안 제41조(인가취소) 제2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의 장 또는 설

립∙경 자가 이 법 또는 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법학전문 학원의 정상적인 학사운 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당해 법학전문 학원에 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이라는 요건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바,

국민의 입장에서 재량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이 적고, 법학전문 학원과 관련성이 없

는 명령위반에 해서도 인가취소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담적 규정은

수익적 규정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인가취소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그 밖의 검토사항

법학전문 학원의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된 것이고, 법학전문 학원은 교육

기관인 동시에 법조인 양성기관이므로, 법조인 선발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임.

가령, 총 정원의 제한 여부 및 학생 선발방법 등은 변호사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이

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항임.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법학전문

학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법학전문 학원 제도를

2008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법학전문 학원과 사법시험이 어떤 형태로 연계

될지가 현재 고등학생이나 법학 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 한 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법시험제도의 개편 방향에 한 정부 입장이 법학전

문 학원 제도의 도입 이전에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結果

이 은 國 敎 에 되어 에서 檢 하고 있다. 2006年 2

15 에는 國 에서 公 가 열렸는데 敎 들과 , 間에 �

이 벌어졌다. 敎 들은 으로는 을 하면서

格 을 미리 정하고 의 格과 格 을 정해주기를 바

라고 있다.

에 해서는 規 하지 않고 , 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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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 과 하여 敎 官이 정하도록 하 다. 이때

敎 官은 國 에 한 서비스의 한 供 및 의 給

등 을 考 하여 을 정하도록 하 다. 個

의 도 內에서 敎 官이 정하도록 하 다. 

의 可는 敎 의 敎 가 하나 그 價는

의 價 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의 基 및

에 해서는 이 히 規 하고 있다. 敎 은 1 15 內

의 에서 정하며 敎 는 1/5로 하 다. 에는

課 으로 課 과 課 을 둘 수 있으며 究 課 도 둘 수 있게 하 다.

과 달리 을 하는 에는 를 하도록 하 다.

格은 를 한 로 하며 檢 에 格한 에서

또는 에 의하여 하도록 하 다. 또 構 의 多 를 위하여

를 1/3 하여야 하고 을 1/3 格시키

도록 했다.

의 敎 念은 國 의 多 한 期 와 에 하는 의

서비스를 供하기 위하여 한 敎 , 間 및 에 한 깊은 와

∙ ∙ 를 하는 價 觀을 바탕으로, 健 한 觀과 多

技한 을 ∙ 으로 決할 수 있는 및 能 을 갖춘

의 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에 해서는 의 改 見이 共感을

얻고 있다.

[ 5]

[표] 정부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각 조항과 참여연 의 개선의견

쟁점 정부제출안 한변협 참여연

총론 �원안 통과 희망 �기본적으로‘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 사개위 및 사개추위 양성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 각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계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 다만, 입법취지를 달성하게 못하게 하

존중되어야 함. 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제출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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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수정 시에는 법 부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

학전문 학원 도입 반 정되어야 함.

총 입학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 �원안 유지 �원칙적으로 총 입학정원을 사전에 설

정원의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 법학전문 학원은 법 정하는 것에 반 함. 다만 시행초기의 현

결정 법무부장관, 한변협 조인 양성기관이므로 정 실 등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총 입

회장, 법학교수회장 등 원결정에 법조관련기관 학정원 설정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임.

과 협의하여 결정 참여는 필수적임. - 설령 총입학정원 통제조항을 두더라

(법안 제7조). 도, 사실상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한변협회장 등 사실상‘법조인들의 합

의’가 필요하게 만든 현재 정부제출안의

정원결정과정은 개선되어야 함.

- 최소한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

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법학교수회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변협회

장, 법원행정처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안은

수정되어야 함.

총 입학 - 명시적 규정 없음. �1,200명 �설령, 총 입학정원을 통제하더라도 초

정원의 - 시행 초기에는 현 기단계에서 한시적인 제한으로 2,000~ 

규모 사법시험 합격자수(약 3,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의 사법

1,000명)를 감안하여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기

입학정원을 정할 필요 준으로 삼아 제도 시행 후 가까운 시일내

가 있음. 총 입학정원에 한 통제를 없애야 함.

설치인가 - 교육부장관이 법학 �원안 유지 �원칙적으로 준칙주의이어야 하나 제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 교육의 질 관리와 효 도입 초기 등을 감안하여 시행초기에는

거쳐 인가함(법안 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인가주의를 고려할 수 있음.

제6조 및 제10조). 서 설치인가제의 도입

필요.

법학 - 한변협 산하 평가 �원안 유지 � 한변협에게 평가기관의 지위를 선험

전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 한변협은 법정단체 적으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

학원 야 함(법안 제27조 및 로서 공익성 확보. 라, 교육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

사후 제28조). - 한변협은 법조실무에 이 평가 담당하도록 하는 평가기관 인증

평가 서 가장 전문성이 높음. 제이어야 함.

기구 - 미국과 일본도 변호사 - 한변협이 평가인증기관의 지위를 독

단체가 로스쿨 평가 담당. 점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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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당성이 없음.

- 미국 ABA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학교

수가 평가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평가인

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안과는 다름.

사후 - 평가위원회는 평가 �원안 유지 �제재건의는 사실상 구속적 효과를 가

평가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 -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지게 됨에도 주관적 요소가 포함된 평가

효과 관에 시정명령, 정원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를 바탕으로 그 사적 기관인 평가위원회

축, 인가취소를 건의할 제재 건의 필요. 가 국가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를

수 있음(법안 제36조). - 평가위는 제재건의권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침.

만 가지며 제재여부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함.

법학교 - 법학교수 4, 판사 1, �원안 유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표에

육위의 검사 1, 변호사 2, 공무 - 변호사는 2인에 불과 비해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법조인들의

구성 및 원 1, 일반인 2 등 11인 하므로 변호사의 비율을 표가 지나치게 많으며, 주요 안건에

의결 (법안 제11조). 확 할 필요가 있음. 한 의결정족수가 2/3 이상임을 감안하

정족수 - 설치인가, 개별정원 - 중요사항에 해서는 을 때 특정직역이나 법률서비스 공급자

의 결정은 위원 2/3 이 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이 에 의한 비토(veto)가 가능해짐.

상 찬성, 기타는 과반 필요함. - 따라서, 설령 구성방식에서 법률서비

수의 찬성으로 의결 스 수요자인 시민의 표성을 높이거나, 

(령안 제6조). 설치인가 및 개별정원의 결정의 경우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만큼 의결정족

수는 1/2 이상으로 수정해야 함.

실무교원 - 변호사자격이 있고 �원안 유지 �실무경력자 교원의 경력인정기준이 국

기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법조 실무교육을 위해 내변호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직

있는 전임교원을 1/5 이 서 법조출신 실무경력교 역의 법률전문가들을 입하기 어렵게

상 확보(법안 제16조). 원 필요. 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

해 실무경력교원의 자격을 확 하도록

수정할 필요 있음.

기타 인가 - 학생 12인당 교원 �설치기준이 미국∙일본 등에 비해 너무

기준 1인 이상. 과중하며, 이는 법학전문 학원 운 에

- 20인 이상의 전임 드는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문제

교원 확보(법률안 가 있음.

제16조 등). - 따라서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보장하면

서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검

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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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없음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학에서의 교육

선발제도 ※사개추위에서 현재 과 변호사자격을 접하게 연계시키는

사개위 건의안을 바탕 것에 있음.

으로 논의 중으로 추후 - 현 상태에서는 법학전문 학원제도가

법무부에서 입법추진 도입되더라도, 변호사자격에 관한 법률

<사개위 건의안> 의 내용 여하에 따라 법학전문 학원제

- 정원제인 사법시험을 도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격시험으로 전환 - 정원제인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

- 법학전문 학원 졸업 환.

자에 응시자격 부여, 다

만, 법학전문 학원 도

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병존

3. 

이 은 敎 의 류충현 이 揭 檢 에서 한 바와 같

이 많은 을 안고 있다. 첫째로는 格인 과의 繫가 되

어 있지 않고 또 을 界의 見에 하게 하고 있다. 또 의

을 하고 敎 에 家를 많이 넣고 있는가 하면

價는 에서 管하도록 하고 있다. 의 可

나 ∙ 權, 價權 등이 敎 와 界에 되어 있어

의 을 할 가 두되고 있다.

의 으로 그 可, , 價 등에 한 機關의 權

이 해졌다. 이는 이 에 의한 敎 요, 

로 비쳐지고 있다. 심지어 에 의한 敎 의 라는 까지

나오고 있다. 이 境 과연 의 이 될 수 있는 지 스럽다. 이

로 간다면 은 의 처럼 될 것이다. 가

에서 敎 로 更된 것 밖에 안 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敎 을 위해서는 敎 이 해져야 한다. 30~50 의 을 가지

고 4~5 의 敎 을 가진 에서는 基 敎 조차 옳게 할 수 없으니

여러 가 하여 을 시킨 境 에는 의 을

하는 으로 가야 한다. 의 � 을 막기 위하여 敎 가

可 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로 가야 한다. 敎 의 改

은 敎 의 改 뿐만 아니라 敎 改 도 한 만큼

의 敎 競 을 高하고 內 를 期하도록 하여 을 하

는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을 하는 은 를

해야 한다고 規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科 는 의 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改 와 가 의 을 1,200

로 하고 格 를 1,000 의 으로 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어 할 수 없다. 己 에 하여 의 을 쌓기 위하

여 의 를 줄이고 을 줄이는 것은 할 수 없다. 

에서는 의 을 1,200 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敎 들은 2,000 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國 敎

에서는 을 2,000 내지 3,000 으로 하기로 했다 하나

이것은 에서 決될 可能 이 크다. 에서도 우리나라

를 위해서 2,000 내지 3,000 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로스쿨 의

國 의 , , 을 하고 있는 의 은 에 의한 것이

아니고 敎 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에서 敎 의 期間 은 하다.

그러나 된 가 인가는 이다. 國의 로스쿨이나

의 로스쿨 가 다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 다를 수 있다. 

는 間에 쫓겨 으로 로스쿨 를 할 것이 아니라 으로 로스

쿨 를 시키는 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의 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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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格 의 機關과 格 가 되어야 하겠다. 이 境

은 2,000 , 3,000 이 되어야 하며 한 校당 300 여야

한다. 은 에 따라 件을 갖춘 에는 可해주어야 한다. 

에 따라 많은 科 이 과 敎 을 늘리고 , 

館 등을 짓고 있는 것은 鼓 이다. 이러한 은

에만 한 것이 아니고 科 에서도 한 것이므로 過 나 � 로

볼 는 없다.

2006年 에는 로스쿨 만 決 하고 2007年에는 몇 個의 에만

로스쿨 을 可하고 해 본 뒤에 에 따라 基 에 맞는

을 可하는 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國처럼 모든 가 로스쿨로 格

하는 으로 檢 하여야 할 것이다. 敎 은 만이 이 아니

고 ∙ 國家의 을 위하여도 可缺한 것임을 하여야 할 것이

다.

敎 는 2004年부터 시행된 ∙ 의 은 의

에 맡기면서 만 에 시켜야 하는지 檢 해야 할 것이요,

∙ 처럼 으로 하는 것을 檢 해 주기 바란다.

는 에서 으로 과 格 을 決 할 것이 아니라

의 인 國 의 求權과 敎 權을 하는 으로, 國 과 敎

, 家들의 보다 廣 한 見을 해 의 敎 機關을 만들어야

한다. 이 境 敎 가 敎 도 하여야 하며 敎 이 하다

면 에서는 官敎 을, 에서는 檢 敎 을, 

에서는 敎 을 하는 을 檢 해야 할 것이다.

國 에서는 를 해서는 안 된다. 敎 와 攻

, 앞으로 究 攻 를 위하여

의 課 은 하다. 나 ∙檢 가 아닌 敎 을 받은 사람이 많을 수

록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 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그러나 敎 과 敎 은 으로 다를 수 있기에 인

만을 두는 것은 可能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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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서울 校의 敎

서울 가 Law School로 갈 것인지 科 만을 할 것인지 하지는

않다. 그 는 서울 校 가 인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敎

도 까지 를 할 것인지 을 할 것인지 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敎 들은 의 科 의 를 하고 있다. 그 는

을 두지 않는 科 이 오히려 할 公 도 크기 때문이다. ∙

의 으로의 이 한 것처럼 한 校가 科 을

하면서까지 =로스쿨을 꼭 해야 하는가가 이다. 國에서도

Law School 없는 이 있다. 예를 들면 Princeton University가 있다. 우리

나라에도 高의 를 가진 이 있을 수 있고 서울 가 400

의 많은 科 을 하면 그들의 거의 이 다른 으

로 할 것이고 에서 400 의 을 할 수 있게 된

다고 한다. 

이들은 서울 이 될 境 에는 200 70 는

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다. 그러므로

格 의 서울 는 15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

다.

또 의 가 高校 을 서울 가 독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를 없애려는 라고 보고 있다. 敎 의 는

의 過 을 막기 위하여 ∙ ∙ 를 없애고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로 을 펴고 있다. 또 敎

은 技 敎 이 아니고 敎 이기 때문에 , , 較 ,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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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講 하여야 하며 에서는 이를 講 할 間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하고 있다. 있는 敎 들의 도 있어 를 원

하는 사람도 있다. 또 나 究 , 敎 에는 의

, 課 에 큰 이 있다고 한다.

2. 

이에 하여 는 서울 도 에 따라 를 하고

로 가야 한다고 한다. 그 은 가장 많은 을 해 왔던

서울 가 을 하지 않으면 의 이 끊어지며 2

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를 위한 모든 件이

가장 잘 갖추어졌다고 하면서 의 1 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를 하고 Law School로 하더라도 課

에 課 이나 課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究 나 敎 에도 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에서는 의 에 따라 敎 의 이 하고, 

經 敎 도 하기 때문에 敎 의 基 에 할 수 없을 것이라 하

여 Law School 에 해 이다. 校가 Law School 을 위하여

敎 을 加하고 있는데 서울 는 敎 T.O.를 받지 못하여 5年 의

經 의 敎 이 어려운 것이 이다. 建 이나 館이

있기는 하나 이미 � 하여 基 에 될지 걱정하고 있다. 서울 에서는

Law School 를 위하여 인 을 하지 아니하고 講 을

으로 改 이다.

敎 가 의 過 이 敎 의 으로 보아 이를 하기로

을 세우고 있어 그 첫 타깃이 서울 이기 때문에 의 는

可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의

을 300 으로 하며 敎 의 , 館과 의 등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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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입생 정원은 Harvard Law School의 경우 560명, Georgetown Law School의

경우 1,000 이 넘는다. 의 Law School도 큰 의 은 300

이다.

3. 와

敎 과 敎 을 다 같이 잘하기 위하여 의 를 그 로 두되

를 하고 도 하여야 한다는 이 되

고 있다. 이 이 되기만 하면 敎 의 으로 인한 의 과

의 , 究 의 이라는 을 달성하는데 가장 하다.

이와 같이 와 을 하는 것이 의 이다.

의 경우 國의 을 벤치마킹하여 Law School 를 하 으나 國과

달리 Law School을 하는 의 는 하지 않고 있다. 

은 에 의한 이 아니고 敎 에 의한 이라는 점에

서 이 있다. 그리하여 에서 을 攻한 과 을 攻하지 않

은 을 區 하여 시키고 있으며 旣 는 科 에서 2年

으로도 하여 의 格을 얻고 있다. 을 에서

하지 않은 은 3年 課 을 해야 한다.

京 의 경우 는 그 로 두고 科 을 하여 하

고 있다. 은 약 600 이고 科 은 300 이다. 

200 이 京 校 科 에 하고 나머지

은 國 이나 의 科 에 하고 있다. 그 結果 各 科

은 京 때문에 이 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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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 Law School 가 했다는 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 되는 것은 74個의 科 이 되어 5,500 의 을 가지고 있는데

格 는 800 , 1,500 , 2,500 , 3,000 으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을 2,000 내지 3,000 으로 하고 格 를 1,500 내지 2,500 으로 하면

가 決될 것이다.



科 과 의 에 하여서는 와 가 하고

있다. 그 는 그렇게 하는 境 의 競 의 過 을 막으려는

에 하기 때문이라 한다. 또 을 可받지 못한 의

을 할 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 한 과 科

의 이 를 强 하지 않고 있으며 에 따라 , 

등을 하면서 의 을 可하고 있기 때문에 의

이 반드시 의 와 結할 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經

(MBA)課 을 可하면서도 經 科의 科를 求하지 않으면서

을 하는 에만 를 하게 하는 것은 에도 맞지 않다.

家의 을 위해서는 3年의 課 은 너무 짧다. 적어도

家를 하기 위해서는 6年 의 敎 이 하다. 와

을 하는 境 에서 을 하지 않는 은 에서 多

한 科 을 해야 할 것이다. 에게 socratic method로 講

하기는 어려우며 旣 와 가 같은 講 를 받고

에 하는 경우 의 格 이 적어져 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를 開 하려는 와 된다.

은 2008年에 을 하는 것이고 校는 그때부터

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開 에 한

의 敎 을 위하여 課 을 하게 되어 있기에 過 으로는

로 된다고 하겠다.

4. 結

만약 서울 가 Law School로 가는 경우 의 ( 8 )에 따라

를 해야 하는 境 에는 의 를 하는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過去 科 에 있었던 科를 하는

이 �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 校에는 은 있으나

科만은 없다. 따라서 過去 에 을 둔 科를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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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 의 敎 가 科 을 講 하여야 할 것이다. 이 境 科,

交 科와 科를 두는 科 으로 만들 것이 하다. 의

에 하는 경우 講 가 하여질 可能 이 많기 때문에 폭넓

은 科 을 갖춘 科 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생길

의 은 600 는 되어야 할 것이다.

國 에는 가 없으나 pre-law course로서는 , 가 이

를 맡고 있다. 이들 에서는 , 經 , , 등을 講 하

고 있고 곳에 따라서는 科 도 講 하고 있다. 敎 의 이

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을 가진 敎 과 ∙ ∙高 公

들을 하는 것도 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가 Law School을 하는 境 에도 高의 Law School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 300 은 되어야 할 것이며 敎 도 加시키고

한 界 인 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에 을 하는 것은 過去 光스러운 와

의 을 繼 하는 契機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 은 이제까지 했던 講 의 敎 에서 ∙

의 legal mind의 에 하여야 할 것이다. 의 경우 科 敎

들이 講 에 억눌려 過 하는 境 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의

敎 들도 한 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敎 을 開 한

다는 感에 하여야 할 것이다.

[ 6]

법학전문 학원설치∙운 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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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 와 요청에 부응

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한 깊

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학을 포함한다. 이하“ 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

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주체)  학의 설립∙경 자(국립 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 학의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 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

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학전문 학원을 설치∙운 할 수 있다.

제5조(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 학원을 두고자 하는 학의 설립∙경 자는 제16

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 학의 설립∙경 자가 법학전문 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 학원을 폐지하거

나 인가받은 사항 중 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교육위원회(이하“법학교육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가 법학전문 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법학전문 학원을 폐지하거나 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

전문 학원의 설치인가에 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

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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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법학전문 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한 법률서비

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 학원

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 학원의 총 입학정원

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호사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제32조 및「공익

법인의 설립∙운 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 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 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 학원을 두는 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

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 학원을 두는 학은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

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 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학전문 학원을 두는 학은 법학전문 학원의 개

원 이전에 당해 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학전문 학원에 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학전문 학원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고등

교육법」등 학과 관련한 교육관계법을 적용한다.

제2장 법학교육위원회

제10조(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 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 학에 두는 법학전문 학원의 설

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 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 학에 두는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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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 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 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 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제12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제1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상인 학 또는 학을 설치∙경 하는 학교법인

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

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 상인 학의 장

나. 심의 상인 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 학원의 교원

다. 심의 상인 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4조(관계기관에 한 협조요청)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

거나 학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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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 ,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

제16조(교원 등)  ① 법학전문 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 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

의 범위 안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

산하여 교원 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 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이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 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5

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

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 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 학원을 두는 학은 법학전문 학원의 운 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

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 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해

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 법학전문 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 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

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 제3호∙제26조∙제

36조 및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 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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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다른 법학전문 학원 또는 법학전문 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학

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 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

문 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하여는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학

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 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

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 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 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변경에 한 의견수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시

설∙교육과정 등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학사학위를 취

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 학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 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를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어학능력∙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한 경

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 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시험은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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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정기관에 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편입학)  ① 법학전문 학원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

문 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 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 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 학원은 입학자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 학원은 입학자중 당해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 외의 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장 법학전문 학원에 한 평가

제27조(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 학원을 둔 학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이하“평가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변호사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한변호사협회 소

속하에 법학전문 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조직∙운 및 시설 등(이하“교육 등”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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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인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

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3인

제30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

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 상인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 또는 학을

설치∙경 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민법」제777

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평가 상인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의 장

나. 평가 상인 법학전문 학원의 교원

다. 평가 상인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 학원을 둔 학은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교육 등에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

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사실조사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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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통지 등)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 등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

과를 당해 학에 통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

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실시의 과정에서 당해 학에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

제36조(제재조치의 건의)  평가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제39조 내

지 제4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법학전문 학원이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에게 시정명령∙정원감축∙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위원회의 운 등)  ①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 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 학원 및 관련 기관

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운 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평가위원회에 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한 검토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 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한 때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3.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한 건의가 포함된 평가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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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당

해 법학전문 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9조(시정명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 또는 당해

법학전문 학원이 제5조 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

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제재조치에

한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 학원이 설치된 학의

설립∙경 자 또는 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감축조치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학사운

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학생정원의 감축

2.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학생모집 정지

제41조(인가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법학전문 학원에 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의 장 또는 설립∙경 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학의 장 또는 설립∙경 자가 이 법 또는 학과 관련된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폐쇄명령)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학전문 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

전문 학원의 형태로 운 하는 자에 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

학전문 학원의 형태로 운 하는 자에 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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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 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

가한 법학전문 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 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당해 법학전문 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 제3호, 제26조, 제

36조 및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 학원에 제공된 시설∙재원에 한 처리상황을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

전문 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학교육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위원, 조

사위원, 평가위원회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 제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 학원을 폐지하거나 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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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8

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학전문 학

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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